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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 4.28 후속조치...전국 3만 8천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주 요 내 용 >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LH 보증금 ×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 (2.0%→ 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 (2.0%→ 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ㅇ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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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구분 ～ 2천만원
2천만원 ～

3천만원

3천만원 ～

4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

현행 1% 1.5% 2%

변경 1% 1.5% 2%

ㅇ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천만 원 × 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 1%)만 납부하게 되며,

-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 원(5천만 원 ×

2%)에서 75만 원(5천만 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ㅇ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천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

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 4천 3백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장대문사무관(☎ 044-201-4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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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연도별 전세임대 공급 현황

(단위: 만호)

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8월

20.8 0.2 0.7 0.7 0.9 1.4 1.3 1.2 2.6 2.6 2.8 4.0 2.4

참고 2  전세임대 대출 현황

(‘15.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분 계

대출액(보증금 지원액)

2천만원

이하

2천 ~

3천만원

3천 ~

4천만원

4천 ~

5천만원

5천만원

이상

계

호수 143,700 2,635 7,088 19,843 30,873 83,261

지원금

총액
7,877,734 37,056 189,483 728,265 1,414,356 5,508,574

SH공사

호수 8,035 54 88 238 405 7,250

지원금

총액
539,073 817 2,327 8,731 18,782 508,416

경기도시

공사

호수 3,918 14 56 179 347 3,322

지원금

총액
249,670 204 1,558 6,589 15,999 225,320

인천도시

공사

호수 1,668 22 74 185 253 1,134

지원금

총액
95,330 393 1,983 6,687 11,585 74,68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호수 212 4 13 40 54 101

지원금

총액
9,921 75 346 1,455 2,501 5,544

대구도시

공사

호수 438 7 35 79 104 213

지원금

총액
20,340 119 966 2,871 4,842 11,542

부산도시

공사

호수 7 　- 　- 3 2 2

지원금

총액
332 　- 　- 115 87 130

LH

호수 129,422 2,534 6,822 19,119 29,708 71,239

지원금

총액
6,963,068 35,448 182,303 701,817 1,360,560 4,682,940


